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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포커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SPC삼립, 대상, 빙그레, 오리온 등 

주요 식품·외식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기업들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지만, 

소맥과 유지류, 대두 등의 원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3분기 기준 주요 기업들의 매출원가율은 

하락한 반면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가 침체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식품 대기업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내는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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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월간소비자」와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새롭게 달라진 「소비자」, 그 변화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간소비자」는 1978년 9월 창간한 이후, 47년 동안 통권 460호를 발행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소비자 전문지로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길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월간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월간소비자」가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격월간지로 새 단장한 「소비자」는 AI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참여형 창구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담아, 공정

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7년의 전통 위에 새로운 도약을 더한 「소비자」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문미란 

소비자의 눈으로 보고,
            소비자를 위해 듣고,
소비자가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비자」 리뉴얼 발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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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은 과연 그 속도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 부당 약관과 환불 거부 등 

사건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 구조는 진화했지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과연 그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가.

이번 호 특집기획은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 현재의 소비자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플랫폼 거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맞춤형 소비 환경까지 새로운 시장이 열릴수록 

소비자정책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

특집기획 1

한국 소비자정책의 진단과 전망 : 

피해구제를 중심으로_홍대식 위원장(자율분쟁조정위원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집기획 2 

소비자 없는 소비자정책_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특집기획 3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실현, 

답은 언제나 현장_김성숙 민간위원장(소비자정책위원회/계명대학교 교수)

| 2025. 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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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1) 이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

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

의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을 거래 적정화, 안전성 보장, 정보 제공, 소비

자 교육, 피해구제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2)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중 피해구제와 관련된 소비자정책을 특히 소

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그 현황을 살

펴보고 간략한 진단과 전망을 해보려고 한다.

피해구제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정책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5개 영역 

중 피해구제를 제외한 다른 영역이 사전 예방 정책 영역

이라면, 피해구제는 사후 구제 정책 영역이다. 사후 구제

는 소비자 문제, 특히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는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다. 거래 관련 분쟁

은 원래 사법의 영역이므로 소비자분쟁도 사법의 피해구

제 체계인 법원의 재판과 민사조정 절차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부가 업무영역에

서 발생하는 사인 간의 분쟁조정에 관여하는 행정형 분쟁

조정 제도와 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고,3) 소비자 

분쟁조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다루는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

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소비자의 금융 관

련 분쟁의 조정을 다루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비자정책은 규제행정 또는 지원행정과 구별하

여 조정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4)

홍대식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집기획 ① | 2025년, 소비자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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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정책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5) 피

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확대라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만, 이는 사업자 대 사업자 간 분쟁에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있다. 

소비자정책 과제로는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

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규제행정 또는 

지원행정에 속하는 정책이다.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정책은 소비자기본법상 범정부 소

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반

영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3. 8. 18. 심의·

의결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에서 ‘소비자

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과 함께 피해구제·정책

협력을 4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6)

이 기본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자치단

체(17개)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소비

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2024년 제시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도 개선 과제

와 관련하여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표준약관 개정, 소비

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 추진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고, 2025년에는 신유형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추진과제로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 취약계

층 피해구제 추진과제로서 국민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 

제·개정, 노쇼 분쟁 등을 위한 분쟁해결기준 제·개정, 티

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제시하였다.7) 제

시된 과제는 티메프 관련 과제를 제외하면 표준약관 제·

개정, 분쟁해결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피해구제의 기준

을 마련하는 정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피해구제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정책의 진단과 전망

소비자 분쟁해결 제도와 기구 마련 그리고 그 운영이라는 

소비자정책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법의 피해구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나, 소비자 다수에게 분산된 소액 피해, 소

비자거래의 정보와 협상력 비대칭에 따른 구조적 피해라

는 소비자분쟁의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보완 이상의 적극

적 역할이 필요한 정책이다. 

피해구제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정책은 특정 방식에 의한 

소비자거래(약관거래, 할부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영역에서 특별소비자법을 통해 청약철회권, 자유로운 계

약해지권과 같이 사법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두

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

와 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분쟁해결의 대안을 제공하는 

제도적 틀 내에서, 소비자 문제가 빈번히 또는 새롭게 발

생하는 특정 거래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 피해구제 관련 소비자정책 추

진과제에서 실제로 막대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후

1)	박성용,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2021), 238면.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contents.

do?key=698 

3) 장원경,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전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제40권 제2호 (2020), 177-178면.

4) 허경옥/박희주 외,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2011), 24-25면.

5) 공정거래위원회 2025. 1. 7.자 보도자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6)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18.자 보도참고자료, “소비자정책위원회, 디지털·그

린시대 소비자정책 청사진 발표”

7)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2025년도 소비자정책 방향”, 2024 소

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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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조치로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이 추진되

고,8)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신유형 상품권 

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주된 사례

이다.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맞춤형 피해구제 정책을 마련하

고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그간의 노

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정책의 바람직한 역할은 미

시적인 현안 해결뿐 아니라 거시적인 개선 과제 발굴과 방

안 마련에도 골고루 미쳐야 한다. 정책의 방향 전환은 정

부가 맞춤형 피해구제 정책 경험을 쌓으면서 시사점을 얻

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그

에 따른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비자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지만, 정

부의 개입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

자거래의 바람직한 규범과 피해구제 기준이 아직 정립되

지 않고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구가 발전 과정에 있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자거래 분야마다 일일이 표준약관을 만

들어 채택을 강제하고 행정형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모든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직접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부분도 분명

히 있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

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필자의 바람은 소비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또 재정

적으로 더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8)	�한국소비자원 2025. 2. 12.자 보도자료,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

조정 일부 성립-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가 수락했으나, 소비자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 한국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해 소송지원 추진-”

특집기획 ① | 2025년, 소비자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 2025. 01+0210



소 비 자  | 11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아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

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전. 방향, 목표를 

설정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을 마련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최상위 소비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1년단위의 국가단위의 소비자정

책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

치단체들도 매년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을 비젼으로 하여

●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기반 구축

●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의 4대 정책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 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

제 전환”을 비전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

해, 특히 앞에서 천명했듯이 ‘소비자와 함께’ 하겠다면 소

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알 수 있도록 하여 함께 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

비자정책기본계획‘이나 매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일

반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

이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과 각 기관 담당자만이 회

원 가입이 가능하고 그 외 사람은 위원회 자료나 논의 내

용에 접근할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취약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
·정책협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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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소비자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소비자들은 국가 지방자치단

체의 소비자정책을 소비자에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24년 위메프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 

해결과 예방을 위한 2025년 소비자정책은? 

’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은 

약 3,763억원으로 ’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은 약 3,808억원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 총예산 673.3조원의 

0.0005% 수준이다.

2024년도 시행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은 ‘24~’26의 3

개년 시행계획 하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기본방향에는 차

이가 없을 뿐 아니라 두해 간에 주요 추진과제에도 차이

가 거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의 2025년도 주요추진과제 

중 과제명이 달라진 것은 거래분야에서의 ‘플랫폼기반 개

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대응’이 빠지고 올해 ‘신기

술 제품 서비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으

로 바뀌면서 AI 기술적용 상품. 서비스의 허위과장장고 

모니터링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2025년도 실행과제 중 전년도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발

생시킨 티몬, 위메프사태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제도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포함)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 및 

소송지원 활성화 정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소

비자분쟁에 대한 대응의 내용은 소비자피해사례 적극 발

굴,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 소송지원 활성화 등이어

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의 조정 불성립으로 소

송을 지원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제 배상을 받지 못했고 

2024년 위메프사태에서의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지원에

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만

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위

원회의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PG)제도 개선’ 방안으로 24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

래법의 시행에 따른 선불업자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무적 차원의 관리로 보인다.

| 2025. 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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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지속과제가 많아 매년 달라지는 것은 많

지 않으나 계획이 실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

과 무엇이 달라지고 소비자보호의 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지? 볼 수 있어야 하지만 매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

음연도 소비자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근거나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방향

을 중심으로 소비자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충분히 반영

되고 있는지를, 소비자피해가 컸던 문제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제조물책임법 개정(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계획

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로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

한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분야에서 반경쟁행위 신

속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기업

의 불공정관행,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 감시강화, 집중 

점검, 시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해 전자상거

래법 개정을 통한 제재체계 개편은 플랫폼 입점업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과태료 수준 향상 계

획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가 모호해 보여 경쟁정책은 경

쟁정책으로만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정책으로만 보고 

있는지 우려되며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실질적인 

연계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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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소비자문제를 어떻게 규정하

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아젠다와 과제들은 달라지지

만 소비자정책의 핵심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

과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거래의 실현에 있다. 이 두 가지

의 정책목적이 전제되었을 때 소비자의 권리 실현, 더 나

아가 소비자주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정

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추진 방법

으로 규제, 역량지원, 정책협력 등이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결정에서 당면하는 또는 예상되는 소비자문

제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장 환경 및 소비자들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시장환경과 소비자의 변화를 반영

하게 되면 소비자정책은 정책의 목표, 대상, 내용, 수행

주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소비자문제의 규모나 

심각성 또한 소비자정책 결정에 중요하므로 긴급한 소비

자피해의 해결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소비자정책은 포

괄적이고 광범위한 생활영역과 소비품목을 포함하고 있

고 각 영역에서 소비자문제의 내용(소비자정보문제, 소비자안

전문제, 소비자거래문제)이나 구매단계(구매 전, 구매, 구매 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전 정부부처들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소비

자정책을 규정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

한 것으로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전망

2025년 새해 인공지능(AI)의 세계가 만개하고 있다. 최

근 ‘양자컴퓨팅 칩’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

고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이 상용

화가 되면 수년 내로 소비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구매 전

반에서 AI가 일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AI 등 신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를 초월적 신기술시대로 부를 수 있겠다. 

초월적 신기술시대에 사는 소비자들은 신기술 재료, 신기

술 제품, 신기술 판매방식, 신기술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

해하고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일

상생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신기술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에 소비하고 있던 범위 내에 

있는 상품들에 적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기존의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2025. 01+0214

특집기획 ③ | 2025년, 소비자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소 비 자  | 15

소비범위를 초월하는 상품들도 출현한다. 예를 들어 메

타버스, 디지털 원격 진료, 가상자산(코인) 등은 새로이 출

현한 신기술상품이고 기존에 소비 범위내 신기술상품은 

IOT(사물인터넷)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신기술 판매방식이

나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광범위한 소비정보가 AI의 알

고리즘에 의해 수집되고 구성되며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탐색의 시간과 비용이 현격히 감소할 수 있

다. 하지만 소비자는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공되는 정보에 오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소비자취

약성’이 문제가 된다. 

소비자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소비자의 안전과 공정 거

래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소비자정책

은 신기술상품의 안전, 신기술에 의한 소비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하여 ‘소비자취약성’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

다. 신기술 재료에 의한 신기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

해와 활용능력은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향상되어

야 기존 시장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신

기술 상품과 판매방식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복잡

한데 비해 소비자들의 지식과 활용능력 습득 속도는 상대

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유형에 따른 격차가 더 

큰 문제이다. 현재의 소비자정책시스템과 추진체계가 초

월적인 신기술 상품과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

스템과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변화와 소비자정책 전망

2025년은 우리나라에서 인구학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해

이다. 올 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

과하게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소비시장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즉 초월적인 신기술 시장 환경에서 소

비자역량이 저하된 고령 소비자의 비중이 증가되기 때문

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규모와 심도는 증가할 가능성

이 크다. 고령 소비자들을 겨냥한 사기적 판매행위, 기만

적 광고나 투자정보 등의 피해는 현재도 심각한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 소비자 역량

의 취약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고령소비자의 디지

털 역량강화는 온라인플랫폼 거래에 집중되었다면 향후 

실버산업과 헬스케어 시장, 은퇴자산관리 시장으로 급속

히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강기능식품이나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 원격진료, 건강

관리서비스 등 헬스관련 기술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디지

털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등 전문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 또 고령자들은 금융투자

나 은퇴자산관리 거래 등에서 친밀성이 있는 가족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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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판매원의 조언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착취 또는 금

융사기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기만적인 온라인 다크패턴 

행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소위 리딩방과 같은 사기적 

금융투자정보 및 자문행위 등 고령소비자가 주 피해대상

자가 되는 업종이나 거래행태를 빠르게 발굴하고 고령층

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근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진단과 과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진단은 평가기준이나 관점, 그리고 평

가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정리해본다. 

첫째,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디지털 거래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의 상업적 다크

패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전자상거래

법 개정, 2024.2.13).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피

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냈는데 2024년 7월 티몬·위

메프(티메프)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온

라인 지급결제 전반의 취약성과 플랫폼기업의 도덕적 해

이가 핵심으로 제시되지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 대한 피

해보상은 해가 바뀌어도 지지부진하다.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20204년 12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

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한 바 있는데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만이 성립되었

다1).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관련 대량 소비자피해사태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둘째,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증가하였다. 다수의 정부부처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한적인 소비자교육 제공으로는 디지털취약계

층 역량이 충분히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향상되지 않을 것

이다. 신기술 제품과 디지털 판매방식, 디지털 투자 상품 

발전의 속도는 광속인데 비해 디지털취약계층의 역량 향

상 속도는 느리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신기

술제품이나 디지털 광고, 가상자산, 디지털 판매방식 등

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접근, 분석하고 긍정적인 넛지 등

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정책은 광범위한 상품과 거래 영역에 적용되

고, 전 소비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소비자문제에 관련된

다. 소비자정책의 추진은 전 정부부처의 정책과제로 시

행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2009년부터 시행

된 이후, 제5차 기본계획(2021~2023)까지 추진주체는 12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

시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중이므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하여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하는데 그쳤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20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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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부기관에서 15개로, 타부처 과제 비중은 34.2%에

서 45.4%로 중가 하였다. 각 정부부처가 매년 추진한 종

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안전, 거

래, 역량, 분쟁해결, 정책협력, 5개 영역에서 각년도 평

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21년도 안전과 거래 영

역, 22년도에는 안전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정

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안전의 확보와, 시장의 공정·신

뢰 거래 실현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술 융합 제품의 범람, 디지털 플랫폼 거래의 일상화, 

사기적 디지털 판매행위에 대응하여 소비자안전, 거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관련 부처들과의 정책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시장 감

시 및 현장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경제로의 전

환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

립 비전을 법제화하고 환경·경제의 조화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신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였다. 최근 친환경소

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민간기업과 단체

들의 환경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정작 소비자정책

의 중점과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제6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2024~2026)에서는 그린경제로의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원순환 소비와 지속가능 소비 여건 개

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였다. 

OECD CCP 제104차 정례회의(23.04)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수리할 권리 보장을 통한 제품 기간 연장, 중고 및 

재활용, 공유 경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 그린워싱 

등 친환경 오인 표시 등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과제이다.

 

결어

소비자정책의 미래에서는 ‘소비자취약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취약성이란, 다양

한 시장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장환경, 그리고 소비자역량 수준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향후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취약성이 증

가하는 신기술 또는 디지털 산업과 품목, 거래방식, 정보

체계에 집중될 것이다. 또 소비자취약성이 더 심각한 소

비자유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소비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소비

자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성과 정책협력이 관건이

다. 소비자정책은 전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

리고 기업과 민간 소비자대표들의 협력에 의해서 작동된

다. 여러 정부기관들의 협력이 없다면 소비자정책의 사각

지대는 커지고 소비자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과 민

간 소비자대표들의 협력 없이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을 실

현하기 어렵다.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답은 

언제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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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일반 가구에서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전까지 

매월 가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중 있는 비용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이나 

차량 할부금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인터넷 등의 통신비

가 늘어나고, IPTV나 OTT 등의 결합상품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제는 높은 기술력을 대변하는 AI서비스나 전자제품(구독서비스) 마저 우리 가구의 고정 지

출을 요구하고 있다. 오르지 않는 소득에 비해 발생되고 있는 고정 지출은 가계에 있어 작

은 충격에도 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출방법도 화폐에서 계좌이체로, 카드로, 결제대행(PG : Payment Gateway)으로 복잡해지

면서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실수나 오류발생 환경도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라는 

명분으로 각종 지출내용과 방법은 늘었지만 소비자의 안전은 훨씬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

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소비환경이 더욱 복잡해진 요즘 오래된 옛 이야기

가 생각났다.

한 선생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랜 시간 정자에서 대화를 나누다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

게 되었다. 이미 등불도 꺼져버린 길을 걸으며 선생은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 한

마디씩 말해보도록 하였다. 두 제자는 어둠이 내려앉은 풍경을 한 편의 시구(詩句) 같은 표

현으로 한마디씩 꺼내 놓았다. 하지만 마지막 제자는 선생에게 “발밑을 살피십시오.(看脚下_

건각하)”하였다. 선생은 마지막 제자의 한 마디를 극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조고각하(照顧脚下 : 발밑을 비추고 돌아보라)’는 오늘날 다른 것보다 먼저 스

스로를 잘 돌아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거래에서 

상호 약속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한

다. 한 마디로 “약속은 상호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서작성 등을 통해 거래를 약속했다면 법으로 금하는 

사항이 아닌 한 성립된 약속은 다른 표준규정보다 우선된다. 피해상담사례에서 소비자는 

이러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

할 수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서야 계약(약속)행위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 

소비자단체도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서나 녹취 등으로 약속한 바가 있는 경우 다른 도움

을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앞세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우리 소비

자 스스로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속들을 천천히 따져보는 습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 

최근 소득에 비해 

고정지출 가중

소비자는 피해 입은 뒤에야 

계약 행위 중요성 깨달아. 

소비자 편의 앞세운 

급변하는 소비환경, 

소비자 스스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속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조사개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1)에 따르면, 출산후 산후

조리원 이용률이 81.2%에 달할 정도로 산후조리원 이용

은 산모에게는 필수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다.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이하 본회)에서 2024년 6월~7월, 서울 거

주 산후조리원 이용 유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

과에서도 산후조리원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율이 45.2%로 나타나 이용 필요성이나 이용률에 비해 

가격 적절성에 대한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의 이용 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2) 산후조리

원 110곳에 대한 이용 요금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

법과 전화, 방문 등의 오프라인 조사 방법을 추가하여 진

행하였다. 일반실과 특실 이용 요금 전수 조사를 실시하

여 서비스별, 지역별, 산후조리원별 이용 요금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외한 민간 산

후조리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로 이하에서는 민간 산후

조리원을 산후조리원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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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서비스, 
프리미엄 경쟁으로 
이용 요금 
점점 높아져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전년 대비 

일반실 14.8%, 특실 15.8% 

이용 요금 올라가 

박형은 간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	�보건복지부 2022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발

표”자료 참조

2)	�서울시내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2곳(서대문구,송파구) 있

으며 이를 제외한 곳은 민간산후조리원으로 통칭함. 

3)	�산후조리원 2주 이용기간은 주로 13박14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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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서울 산후조리원 2주3)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84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약 1.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산후조리원 110개소의 일반실 평균 요금은 

4,839,545원으로 나타났으며, 특실의 평균 이용 요금

은 7,640,930원으로 일반실과 특실의 평균 요금 차이는 

2,801,385원(1.6배)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울시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일반실 평균 요금 

4,217,257원 특실 평균 요금 6,600,814원 대비 2024

년 일반실 평균 요금은 4,839,545원, 특실 평균 요금은 

7,640,930원으로 일반실 14.8%, 특실 15.8% 가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실 이용 요금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실 요금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0곳

(36.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8곳(25.5%)

으로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61.9%를 차지하여 

일반실 요금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5곳(13.6%), 500만

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곳(11.8%) 순이다. 1000만원 

이상도 5곳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일반실과 특실 가격 인상 현황

일반실 평균가격 

4,217,257원 

6,600,814원 

4,829,545원 

7,650,930원 

특실 평균가격 

14.8% 증가 

15.8% 증가 

2023년 2023년 2024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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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금액

지역구 구별
개수(개) 일반실 평균(원) 특실 평균(원)

강남구 16 9,705,625 16,431,250

강동구 10 3,676,000 4,927,500

강북구 1 4,400,000 5,500,000

강서구 9 5,550,000 10,162,500

관악구 2 3,700,000 4,800,000

광진구 3 3,700,000 5,300,000

구로구 5 3,360,000 4,566,667 

금천구 2 3,000,000 3,650,000

노원구 5 3,280,000 3,800,000

도봉구 4 3,400,000 4,550,000

동대문구 6 3,683,333 4,900,000

동작구 2 3,500,000 4,100,000

마포구 3 3,566,667 3,900,000

서대문구 1 3,900,000 4,100,000

서초구 4 4,712,500 6,400,000

성동구 1 5,200,000 -

성북구 2 3,800,000 -

송파구 8 3,900,000 5,012,500

양천구 8 3,675,000 4,250,000

영등포구 4 3,775,000 4,450,000

용산구 1 13,000,000 19,000,000

은평구 6 3,350,000 3,720,000

종로구 2 4,750,000 6,800,000

중구 2 4,450,000 4,500,000

중랑구 3 4,033,333 8,350,000

합계 110 4,839,545(*평균) 7,640,930(*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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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 최저가 상위 5개 업체 	

순위 산후조리원 업체명 가격(원)

1
L 산후조리원 (은평구)

2,500,000원
S 산후조리원 (동대문구)

2 B 산후조리원 (송파구) 2,600,000원

3 Q 산후조리원 (강서구) 2,700,000원

4

V 산후조리원 (금천구)

2,800,000원

G 산후조리원 (강동구)

R 산후조리원 (구로구)

M 산후조리원 (양천구)

P 산후조리원 (송파구)

5 M 산후조리원 (도봉구) 2,900,000원

일반실 최고가 상위 5개 업체

순위 산후조리원 업체명 가격(원)

1 D 산후조리원 (강남구) 29,000,000원

2
A 산후조리원 (강남구)

17,000,000원
H 산후조리원 (강남구)

3 L 산후조리원 (강서구) 14,850,000원

4 T 산후조리원 (용산구) 13,000,000원

5 G 산후조리원 (강남구) 12,000,000원

서울인근 수도권 산후조리원 평균가

지역시 구별
개수(개) 일반실 평균(원) 특실 평균(원)

수원시 17 3,583,529 4,903,333

고양시 10 3,693,000 6,438,571

성남시 19 4,238,421 5,684,706

합계 46 3,877,826(*평균) 5,519,487(*평균) 

특실이 있는 86곳 중 이용 요금 1,000만원 이상이 

15곳(17.5%)으로 나타나 

특실이 있는 산후조리원 86곳의 이용 요금은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1곳(2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0곳(2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곳(16.3%),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9곳(10.5%)순으로 나타

났다. 1,000만원 이상의 산후조리원도 86개 중 15개

(17.4%)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가장 낮은 평균 요금은 금천구, 

일반실 300만원, 특실 365만원 

용산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1곳으로 일반실이 

13,0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복수의 산후조리

원이 있는 지역에서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일반실 3,000,000원, 특실 3,650,000

원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를 제외하면 강남구가 일반실 

평균 9,705,625원, 특실 평균 16,431,250원으로 이

용요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기에 본회에서는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산후

조리원 이용요금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와 가격비교를 

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 46곳 산후조리

원 일반실 평균 이용가격은 3,8777,826원, 특실 평균 

이용 가격은 5,591,487원으로 나타나 서울시 산후조리

원 평균 이용 요금과 비교하면 일반실은 서울시 평균이 

1.3배 높고, 특실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실 최저가는 250만원, 

최고가는 2,900만원으로 11.6배 차이나

일반실 최저 이용요금은 은평구 L 산후조리원과 동대

문구에 있는 S 산후조리원이 2,500,000원으로 가

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D 산후조리원이 

29,000,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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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 최고가 업체 중 4개의 업체가 강남구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실 최저 요금은 300만원, 

최고 요금은 5,040만원으로 16.8배 차이나 

특실 요금 중 가장 저렴한 곳은 양천구 M 산후조리원이 

3,0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D 산후조리원이 50,400,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가 상위 업체 중 5곳이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D산후조리원을 포함한 A,H,L 산후조리원은 일반

실 최고가 상위 업체인 동시에 특실 최고가 상위 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마사지 서비스 가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게시한 곳은 31.8%에 불과해

산후조리원에서 유료마사지 서비스는 기본적인 산후조리

원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요금 항목 중 가장 많고 

비용도 높다. 

산후조리원 이용 유경험 소비자의 63.2%가 추가 요금

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지불한 금액도 100~200

만원 미만이 42.4%로 가장 많고, 50~100만원 미만이 

25.3%로 순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 일반실 이용 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추가 지불한 요금은 거의 대부분 입실 후의 추가 마

사지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

후조리원 이용 전 정보 탐색의 주요 수단인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유료 마사지 서비스 가격정보가 게시된 곳은 

31.8%에 불과하여 소비자 가 산후조리원 선택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입소후 선택하게 되는 소비자선택권에 제한

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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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 최저가 상위 5개 업체 	

순위 산후조리원 업체명 가격(원)

1 M 산후조리원 (양천구) 3,000,000원 

2

M 산후조리원 (노원구)

3,100,000원 A 산후조리원 (마포구)

Y 산후조리원 (강동구)

G 산후조리원 (강동구)

3
T 산후조리원 (은평구)

3,200,000원 I 산후조리원 (은평구)

B 산후조리원 (송파구)

4 Q 산후조리원 (강서구) 3,300,000원

5 L 산후조리원 (송파구) 3,500,000원

특실 최고가 상위 5개 업체

순위 산후조리원 업체명 가격(원)

1 D 산후조리원 (강남구) 50,400,000 

2 L 산후조리원 (강서구) 37,800,000 

3 H 산후조리원 (강남구) 27,000,000 

4 A 산후조리원 (강남구) 25,000,000 

5
K 산후조리원 (강남구)

20,000,000 
M 산후조리원 (강남구)



결론 및 제언

출산 이후 산모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 프리미엄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상과 불투명한 추가 서비스 요금 부과 등으로 소

비자 선택 및 이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번 조사 결

과에서도 일반실 기준으로 가장 낮은 이용요금은 250만

원인데 반해, 가장 높은 곳은 2,900만원으로 11.6배 차

이가 나고, 특실 기준으로 가장 낮은 요금은 300만원인

데 비해, 가장 높은 곳은 5,040만원으로 16.8배 차이를 

보이며 요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회에서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업체가 제공하는 서

비스 항목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산

후조리원 일반실 기본서비스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 항목을 비교한 결과, 제공하는 서비스 항

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 관리, 산모 

교육 프로그램, 신생아 관리, 신생아 교육 프로그램, 식

사와 간식 3식 제공, 기본 금액에 포함된 산전산후 마사

지, 개인 산모실, 개인 화장실, 유축기 사용, 좌욕기 사

용은 전 산후조리원이 서비스를 제공(1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부담을 증가하게 만

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

여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기본 이용요금 외에 부가

서비스 이용 항목이나 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

요금 등의 공개)조항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제공하

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절차,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 등

을 해당 시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산후조리

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 관계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

다.”라고 되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불투명한 

가격 정책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

독이 필요하다. 

The Market Watch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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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선 부장

서울YWCA 생명운동팀

최근 결혼준비시 웨딩컨설팅* 이용이 필수로 여겨지며, 

이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

YWCA에서는 웨딩컨설팅 서비스 시장 현황과 거래 실태

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사례와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	�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준비

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 통상 스드메라고 약칭

Ⅰ. 조사 개요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	�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구제 사례(2022.1. - 2024.5)

•	� 총 501건

약관 실태조사  

•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서/약관 수집

•	� 220건(계약일 : 2022.1 – 2024.7)

소비자 이용행태·인식조사 

•	� 최근 1년 이내 결혼한 25-44세 남녀 500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자(스드메 2종 이상)

•	� 조사기간 : 2024. 8. 16 – 21

피해경험조사(FGI)  

•	� 최근 1년 이내 결혼 25-44세 여성 6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불만 경험자(2024. 8. 29)

Ⅱ. 조사 내용

시장 규모와 현황, 주요 피해유형, 소비자 이용행태와 인식, 거

래실태(이용 금액, 계약금, 계약 이행기간), 약관내용(계약금·중

도금·잔금 비율/지불 시기, 계약해지관련, 서비스 책임 분쟁관련 

고지)

스드메 
서비스 
집중 해부! 
투명한 가격정보, 중도 해지 위약금 명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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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결과

1) 시장 규모 현황

혼인건수 

1996년 2016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430,000 281,600 192,500 194,000 193,673

증감률
(기준연도)

-
▼34.5%
(96년)

▼31.6%
(16년)

▼0.8%
(21년)

▼0.2%
(22년)

- ▼55.2%* ▼54.9%* ▼55.0%*

* 1996년 혼인건수 대비

2023년 국내 혼인건수 19만 3,673건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1),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 수요가 급증하며 웨딩플레

이션(웨딩+인플레이션) 신조어까지 등장, 프리미엄 웨딩시

장이 커지는 추세2). 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비용 총 3

억 3천만원3)

2) 소비자 이용 현황 및 행태

 이용 경험

○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스드메 웨딩패키지(스튜디오 촬

영 84.9%, 드레스 대여 91.2%, 메이크업 87.6%)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이유는 ‘직접 알아보기엔 시간이 

많이 걸려’(1+2+3순위 기준 77.8%)와 ‘필요 서비스를 편

하게 이용할 수 있어’(66.3%) 등 결혼 준비의 효율성 때

문. 이용자의 74.2%(5점 평균 3.79점)가 ‘서비스가 필요

하다’ 응답하여 대행서비스가 결혼 준비에 긍정적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비용 인식

○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 ‘가격이 비싸서’

(1+2+3순위 61.7%)가 가장 많아 대행서비스 이용시 가

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준비시 예식장 및 스드메는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1)	“혼인 10년새 40% 줄었다...출구없는 ‘저출생 한국’, 한겨레신문(2024.3.3)

2)	“이번엔 웨딩플레이션...예식비 1년새 40% 껑충”, 동아일보(2023.4.11)

3)	�“결혼정보회사 듀오, 신혼부부 한 쌍 평균 결혼비용 총 ‘3억 3천’”, 데일리경제(2023.2.14)

 * 스드메 :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중요-경제적 부담, 중요-비용 축소 가능
[Base : 전체 응답자(n=500), 단위 : %]

43.5

48.4

비
용
축
소
가 

가
능
한 

것

중요도(1+2+3순위 기준)

스드메 

혼수 

예단, 예물
예식장 

주택마련 

신혼여행 

45.6

48.4

경
제
적 

부
담

중요도(1+2+3순위 기준)

스드메 

혼수 

예단, 예물

예식장 

주택마련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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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느끼며, 축소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며, 서

비스 선택 전 가격 비교를 원하나 실제 가격비교 경험

은 39.0%에 불과했는데,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

기 않아서’(49.4%), ‘가격 차이가 타당한지 비교할 기준

이 없어서’(29.6%)라고 응답

○	�웨딩패키지 비용으로 450만원 미만(55%)을 예상했

으나, 실제 450만원 이상(62.4%) 지출하여 계획했

던 비용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

고, 웨딩패키지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중 또한 

72.4%(5점 평균 3.90점)로 높게 나타남

•	�웨딩패키지의 지불 비용에 대해 70.2%(5점 평균 3.84

점)는 서비스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 그럼에도 추

가 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는 결혼

식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67.7%) 등, 추가 비용이 

선택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

 계약 변경 해지 

○	�서비스 계약시 대부분 계약서를 교부받고, 계약해제 

관련 조건도 안내를 받고(계약서 교부율 90.8%, 계약해지 

조건 안내율 81.0%), ‘약관 관련 설명 충분했다’ 응답이 

59.0%(5점 평균 3.56점)으로 과반수 이상임

○	�계약 변경, 해약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해약을 하지 않

은 이유는 ‘위약금 때문’(66.1%)이 과반수를 넘었음. 결

혼준비는 1~1.5년 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와 계

약을 하면서 시작되며, 먼저 예식장을 알아보고 결혼

식 6개월 전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

업)를 시작함

○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3개 내외 예식장, 스튜디오 촬

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업체를 소개해 주는 역할

을 하여, 예식장 및 스드메 업체별 제공서비스에 따른 

가격변동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임

3)  소비자 피해경험 분석

 피해상담 처리 현황

○	�혼인건수 전반은 감소하나, 소비자 피해상담 접수는 

매년 늘어나고, 피해 양상도 단순한 상담정보 제공에

서 피해처리, 구제 요청하는 비중이 증가해 웨딩서비

스 관련 소비자 불만의 강도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

폭되고 있음

○	�청구이유별 사례 현황에서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사

례가 32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약철회’ 90건, 상품/서비스 품질 관련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58건, ‘품질(물품/용역)’ 13건 순이었음

웨딩패키지 지출 비용 및 부담 정도 

웨딩 패키지 총 지출 비용 웨딩 패키지 비용 부담 정도 

450만원 미만 450만원 ~ 1,000만원 미만 

55.0

31.6

13.4

37.6 38.6

23.8

1,000만원 이상 

● 예상 비용  ● 실제 비용 ● 부담됨(4~5점)  ● 보통(3점)  ● 부담되지 않음(1~2점) 

72.4

21.2

6.4

5점 평균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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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 약관 분석

 분석 대상과 현황

○	�분석 대상 220개 업체 중 ‘다이렉트컴즈’ 69건, ‘베리

굿웨딩’ 13건, ‘다이렉트컴즈 부산’, ‘아이니웨딩’ 각 

10건, ‘홍스웨딩’, ‘엘로이웨딩’ 각 9건, ‘르웨딩’ 8건 

순이었고, 그 외 52개 업체(빈도 1~7건)였음

 이용금액과 계약금

○	�이용금액은 최소 85만원~1200만원, 평균 

2,135,032원, 계약금은 최소 5만원~최대 80만원, 

총 이용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은 17.2%(평균), 이용 

금액대는 100~200만원미만(26.7%)> 200~300만

원미만(17.2%) > 300만원이상(9.5%) > 100만원미만

(3.2%) 순이었음

 계약이행 기간

○	�계약일~예식일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 118일~462

일, 평균 294.1일, 대행서비스 계약은 최소 4개월

~15개월 전 체결함

 대금 지급 

○	�계약금  ‘금액고지 없음’(73.8%)>총 이용액의 ‘20%’

(20.6%)>총 이용액의 ‘10%’(5.9%) 순, 계약금 지불 계

약일 지급 명시(72.4%)

○	�중도금 잔액의 80%(44.8%), 촬영 30일전까지

(28.5%)> 촬영 30~60일전까지(24.0%) 지불, 잔금 본

식 15일 전까지(40.3%)> 본식 7일전까지(14.5%) 지불

로 고지됨

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가능 기간 

○	�‘계약금 환불 불가’ 명시 175건(79.2%)> 환불 가능 39

건(17.6%)

○	�무상해지 가능기간 7일 이내 24건(10.9%)> 14일 이

내 10건(4.5%)> 3일 이내 2건(0.9%), 15일 이내, 예식 

90일 전 각 1건

 환불위약금 기준

○	�‘조건명시 없이, 세부기준 서비스 제공업체 따름’ 159

건(71.9%)> / ‘가부 조건, 기간 명시, 세부기준 서비스 

제공업체 따름’ 18건(8.1%)> / ‘상황별 위약금 요율/기

간 명시’ 17건(7.7%)> ‘해지 불가’ 12건(5.4%)> ‘기타’ 8

건(3.6%)

Ⅳ. 결론 및 제언

1) 시장 주요문제

■ 제공서비스의 불명확한 기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

컵 서비스 중 원하지 않는 서비스 하나라도 제외시 가격 

절감 효과가 없고, 웨딩플래너 서비스료 별도고지 없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 

■ 불충분한 약관 설명  웨딩박람회는 소수의 웨딩플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상담접수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상담정보
제공

656 88.0 840 75.2 894 69.1 358 65.9 2,092

피해처리 111 14.1 125 11.2 165 12.8 70 12.9 361

피해구제 23 2.9 152 13.6 234 18.1 115 21.2 501

총 합계 790 1,117 1,293 543

2,954월별 
환산건수
(증감률)

66 93(▲40.9) 108(▲16.1) 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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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구조여서 계약 당시 예

외 조항이나 환불 조항,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에 대한 충

분한 Q&A가 이뤄지지 않고, 해약 관련해서도 2주 내(방

문판매법상 청약철회기간) 해약이 가능하다 정도만 고지할 뿐 

해약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 웨딩패키지 서비스별 문제점

① 스튜디오 촬영 : 스튜디오 촬영 관련 가장 큰 불만은 사

진 원본 요구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다수의 촬영본 중 

사진 선택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기본 앨범 외 추가 

사진 선택, 기본 액자가 아닌 비용이 드는 액자를 추천하

는 등 추가 비용 발생시키는 구조가 만연하다.

② 드레스 대여 : 현장 결제시 가격할인 조건을 내세우며, 

드레스 투어시 대여비가 저렴한 곳에서 비싼 업체로 방

문하여 사실상 가격 비교 선택이 어렵다. 3곳 내외 드레

스 대여업체를 투어 피팅할 때마다, 신제품 추천, 특정드

레스 지정 등 다양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한, 피팅비를 내더라도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입은 드레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소비자의 가

격·디자인 비교 후 선택이 어려웠다.

③ 메이크업 : 메이크업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와 

같이 추가 비용이 크게 붙지는 않지만, 해당 메이크업이 

신부에만 한정되거나 신랑 메이크업은 신부 메이크업 만

큼 품질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시 서비스 대상과 수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④ 기타 추가 비용 : 도우미 지급 헬퍼비는 현금으로만 지

출하고, 스태프 식사와 간식을 고객이 챙기는 풍조가 있

으며,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메이컵시 얼리(early) 또는 

레이트(late)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2) 시장개선 제안

■ 약관 내용의 구체화 

최초 계약금액보다 추가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래 관행 개

선을 위해 도우미 비용을 제외한 토탈 서비스 비용(스튜디

오 원본+데이터, 투어피팅비 포함)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웨딩

플래너 변경 등 서비스 변경 책임을 명시하는 등 약관 내

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 청약철회·중도 해지 조항 명시 필요 

분쟁이 가장 많은 청약철회·계약 중도 해지시 계약금 환

불이 불가하거나, 위약금도 제휴업체 기준을 따르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결혼식 대략 1년 전 

이루어지나 서비스 이행은 결혼 6개월 전부터 구체화되

며 분쟁이 발생된다. 이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계약 

후 중도 해지시 기간 및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기준 명

시되어야 한다.

■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 표준약관 제정으로 계약 기준 

확립 필요

환불 위약금 관련하여 ‘계약자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계약

자는 진행된 예식비용에 한하여 100%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드레스 추가금은 변경 및 취소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계약의 중도해지시 결제액의 반환 및 양도가 불

가하다’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서비스 책임·분쟁 관련 

고지내용 또한 대부분 고객 과실과 책임에 대한 것으로, 

대행업체의 과실 발생 시 대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부

당거래 관행 시정,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개선한 표준약관 

제정이 요구된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YWCA는 결혼준비대행업 표

준약관 제정 간담회를 3차에 걸쳐 진행, 1)소비자 청약철

회권 보장과 2)계약과 달리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도록 기

본 서비스 내용을 확대 명시하고, 3)계약후 해지시 발생

되는 위약금에 대한 고지의무(소비자 사전 동의)를 명시

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도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

문위원회에 약관 제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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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4. 6.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홀에서 상담

을 받고 2024. 10. 26. 17:00 예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신청인은 결혼이 취소되어 2024. 9. 5. 피신청인에게 유선으

로 계약취소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할인

을 적용한 부분을 정상가로 다시 계산한 총 계약대금(정상가)인 

16,200,000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35%인 5,670,000원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372소비

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합의가 결렬되어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소비자 주장

신청인은 부득이하게 결혼이 취소되어 2024. 9. 5. 피신청인에

게 유선으로 계약취소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정상금

액 16,200,000원의 35%에 해당하는 5,670,000원을 위약금으

로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해당 위약금은 매우 과다하다. 예식

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 환급 

및 실제 계약금액 10,4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2,080,000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사업자 주장

이 사건 계약 시 신청인에게‘계약금은 7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및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

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경우 59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총비용(식대 

+ 대관료 + 부대비용)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

약금을 산정할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약금은 위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요구

소비자분쟁 조정으로 해결한 이야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부냉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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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신청인의 자유의

사에 기하여 체결하였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반

환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과 위약금은 전혀 별개의 금원으로 

신청인은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예약한 2024. 10. 26. 토요일 17시 타임은 예식업계에

서 극성수기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대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

로 정상금액 16,200,000원의 35%에 해당하는 5,67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16,200,000원의 영업손실을 보아야 하

는 상황이고, 할인을 적용하여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계산하더라

도 10,400,000원의 손해를 보아야 하므로 해당 위약금은 과다하

지 않다. 따라서 계약금 1,000,000원의 환급은 불가하고 신청인

은 위약금 5,67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정안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 제2조에 “계약금 환불은 반드시 7일 전

까지 취소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의 경

우 계약을 체결한 지 7일이 지난 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환불

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항의 문언 해석에 

따르면 행사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행사예정일 2024. 10. 26.로부터 7일 전인 2024. 9. 

5. 계약을 취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은 계약금을 환급하여

야 한다. 

약관 제2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문언상 해석과 다르게 피신청

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문언상 중의적 해석의 여지 없이 행사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사자의 의사

나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

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

게 유리하게 행사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

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이 부담할 위약금과 

관련해서 약관 규정에 따라 정상가의 35%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

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에 의할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

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피신청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순이익 등 예상 손해액의 크기 및 경제 상태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으로 계산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의 취지는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

을 도출하여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

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점, 비록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

약금 환급여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위약금 산정

에 있어서는 실제 총비용을 기준으로 35%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에는 합의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신청인이 예약한 2024. 10. 26. 대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

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위약금 계산의 기초 금액은 정상가가 아닌 실제 총비용인 

10,400,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율은 35%로 각 적용하

기로 하여 3,640,000원(=10,400,000원×35%)을 신청인이 부

담해야 할 위약금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640,000원의 위약금을 부담하여

야 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2,640,000원(=3,640,000

원 –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제와 관련한 채무는 

2,64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

정한다.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4. 6. 16. 체결된 예식장 이용계약

의 해제와 관련한 신청인의 채무는 2,64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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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개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소비 형태

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불만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실이 존재한다. 2023년 동안 829건의 온라인 구독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으나, 2024

년에는 1,606건으로 접수 건수가 93.7% 증가하였다. 특히 “나도 모르는 새 자동 결제”, “해

지 버튼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절차”,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정책” 등은 소비자 상담과 언

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이다. 이는 다크패턴과 불공정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상

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불합리한 약관 시정과 다크

패턴 규제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신

뢰할 수 있는 구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소비자상담 X-Ray

최지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팀장

온라인구독 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 상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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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는 2024년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주요 문

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

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관련 기사

2   분석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

수된 온라인 구독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606건으로 집계되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4분기(488건, 30.4%)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3분기(423건, 26.3%)

와 2분기(405건, 25.2%)가 뒤를 이었다. 반면, 1

분기(290건, 18.1%)는 상담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추이는 연말로 갈수록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많은 구독 서비스가 연 단

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말에 해지 및 갱신 요청이 증가하는 소비

자 활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30~39세(649건, 40.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온라인 구

독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핵심 소비자층이 30

대임을 보여준다. 20~29세(315건, 19.6%)와 

40~49세(314건, 19.6%)가 뒤를 이어, 이들 역시 

주요 이용층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50~59세(157건, 9.8%), 60~64세(27건, 

1.7%), 65~69세(16건, 1.0%), 70~79세(8건, 

	 온라인시장 다크패턴, 

	 소비자는 “클릭피로감” 가장불편 

	 국세신문 (2023년 5월 8일)

	 이용권 해지 버튼 어디 숨겼나 … '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피해 속출'

	 세이프타임즈 (2023년 7월 17일)

	 나도 모르는 새…

	 플랫폼 '눈속임 가입' 만연

	 매일경제 (2024년 1월 11일)

	 "한국 소비자만 제외?"…

	 OTT 해지 불만 접수 1천 건 '훌쩍’

	 SBS뉴스 (2024년 10월 8일)

온라인 구독서비스 관련 연령별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상담건수)

연령 2023 2024 증감률

10 - 19세
3

(0.4%)
5

(0.3%)
66.7%

20 - 29세
130

(15.7%)
315

(19.6%)
142.3%

30 - 39세
315

(38.0%)
649

(40.4%)
106.0%

40 - 49세
218

(26.3%)
314

(19.6%)
44.0%

50 - 59세
66

(8.0%)
157

(9.8%)
137.9%

60 - 64세
8

(1.0%)
27

(1.7%)
237.5%

65 - 69세
3

(0.4%)
16

(1.0%)
433.3%

70 - 79세
3

(0.4%)
8

(0.5%)
166.7%

80 - 89세
1

(0.1%)
0

(0.0%)
-100.0%

불명
82

(9.9%)
115

(7.2%)
40.2%

총합계 829 1606 93.7%

온라인 구독서비스 관련 분기별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상담건수)

분기 2023 2024 증감률

1/4분기 205(24.7%) 290(18.1%) 41.5%

2/4분기 184(22.2%) 405(25.2%) 120.1%

3/4분기 192(23.2%) 423(26.3%) 120.3%

4/4분기 248(29.9%) 488(30.4%) 96.8%

총합계 829 160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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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19세(5건, 0.3%)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10대(10~19세)와 70대 이

상(70~79세)은 상담 비율이 극히 낮아, 이 연령대

의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덜 이용하거나, 문제

가 발생해도 상담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 같은 결과는 20~40대가 디지털 기술과 새로

운 서비스를 빠르게 수용하며, 구독 서비스의 편

리함과 개인화된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연령대는 

월 단위 정기 결제 방식이 경제적 상황과 소비 특

성에 잘 맞아떨어지며, 구독 경제의 주요 이용층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40대는 디지털 전환

기에 적응한 세대로, 기존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서도 구독 서비스의 효율성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837건, 52.1%)이 남성(767건, 

47.8%)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여성 

소비자가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

제를 상담하거나 해결하려는 경향이 약간 더 높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주요 이용층으로 자

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구독 서비스가 보편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

음을 나타낸다. 

소비자 상담의 절반가량이 계약해제 및 해지, 위

약금(772건, 48.1%)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되었

으며, 이는 구독 서비스의 계약 구조와 해지 조

건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계약 불이행(299건, 18.6%)과 청약 철회(215건, 

13.4%)가 뒤를 잇는 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부족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미흡함을 드러

낸다.

또한, 품질 문제(64건, 4.0%)와 가격·요금 불만

(49건, 3.1%)은 소비자가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질

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간의 간극에서 발생한 것

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품질 관리와 가격 정책의 

온라인 구독서비스 관련 성별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상담건수)

성별 2023 2024 증감률

여성 434 (52.4%) 837 (52.1%) 92.9%

남성 395 (47.6%) 767 (47.8%) 94.2%

불명 0 (0.0%) 2 (0.1%) -

총합계 829 1606 93.7%

온라인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 현황 
(단위: 상담건수)

상담사유 2023 2024 증감률

AS불만 7 (0.8%) 6 (0.4%) -14.3%

가격.요금 33 (4.0%) 49 (3.1%) 48.5%

거래관행 7 (0.8%) 11 (0.7%) 57.1%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108 
(13.0%)

299 
(18.6%)

176.9%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396 
(47.8%)

772 
(48.1%)

94.9%

단순문의.상담 21 (2.5%) 35 (2.2%) 66.7%

무능력자계약 1 (0.1%) 0 (0.0%) -100.0%

법.제도 1 (0.1%) 1 (0.1%) 0.0%

부당채권추심 3 (0.4%) 1 (0.1%) -66.7%

부당행위 63 (7.6%) 84 (5.2%) 33.3%

안전(제품/
시설)

2 (0.2%) 0 (0.0%) -100.0%

약관 37 (4.5%) 47 (2.9%) 27.0%

이자.수수료 2 (0.2%) 0 (0.0%) -100.0%

청약철회
110 

(13.3%)
215 

(13.4%)
95.5%

표시.광고 10 (1.2%) 22 (1.4%) 120.0%

품질(물품/
용역)

28 (3.4%) 64 (4.0%) 128.6%

총합계 829 1606 93.7%

소비자상담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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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구독 서비스 산업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

축하기 위해 계약 조건의 명확화, 해지 절차 간소

화,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보여준다. 

총 1,606건의 상담 처리결과 중 상담·정보 제

공이 1,059건(6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피해구제접수 안내(330건, 20.5%), 기타 

정보 제공(247건, 15.4%), 법·제도 설명(184건, 

11.5%), 분쟁 해결 기준 설명(169건, 10.5%) 등의 

방법으로 상담 처리되었다. 

한편, 피해처리는 435건(27.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피해처리 항목에서는 합의 

불성립(184건, 11.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으며, 그 뒤를 이어 환급(144건, 9.0%), 계약 해

제·해지(40건, 2.5%), 처리 불능(12건, 0.7%) 등

이 확인되었다. 기타 항목으로는 부당행위 시정

(5건, 0.3%), 수리보수(3건, 0.2%), 배상(3건, 0.2%) 

등이 있었다.

3   주요상담 사례

계약 후 불리하게 쿠폰 약관이 변경되어

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장하기 전

에 멤버십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연

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벤트로 연장

을 유도한 뒤 시간이 지나 상품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매월 1만 

원씩 결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

다. 확인 결과, 무료체험 신청 후 정기구독으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기억이 없으며,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

니다.

온라인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상담건수)

처리결과 2023 2024 증감률

상담.정보제공 563 (67.9%) 1059 (65.9%) 88.1%

기타정보제공 105 (12.7%)
247

(15.4%)
135.2%

반려(권익위 등) 4 (0.5%) 15 (0.9%) 275.0%

법.제도설명 79 (9.5%) 184 (11.5%) 132.9%

분쟁해결기준설명 143 (17.2%) 169 (10.5%) 18.2%

불만처리 4 (0.5%) 1 (0.1%) -75.0%

비소비자상담처리 9 (1.1%) 3 (0.2%) -66.7%

사업자자율상담 25 (3.0%) 55 (3.4%) 120.0%

상품정보제공 7 (0.8%) 7 (0.4%) 0.0%

시장정보제공 5 (0.6%) 21 (1.3%) 320.0%

처리중 0 (0.0%) 1 (0.1%) -

타기관알선.이관 13 (1.6%) 26 (1.6%) 100.0%

피해구제접수안내 169 (20.4%) 330 (20.5%) 95.3%

피해구제 58 (7.0%) 112 (7.0%) 93.1%

이관완료 58 (7.0%) 112 (7.0%) 93.1%

피해처리 208 (25.1%) 435 (27.1%) 109.1%

계약이행 17 (2.1%) 22 (1.4%) 29.4%

계약해제.해지 26 (3.1%) 40 (2.5%) 53.8%

교환 1 (0.1%) 1 (0.1%) 0.0%

배상 1 (0.1%) 3 (0.2%) 200.0%

부당행위시정 4 (0.5%) 5 (0.3%) 25.0%

수리보수 2 (0.2%) 3 (0.2%) 50.0%

처리불능 6 (0.7%) 12 (0.7%) 100.0%

처리중 1 (0.1%) 0 (0.0%) -100.0%

취하.중지 12 (1.4%) 21 (1.3%) 75.0%

합의불성립 75 (9.0%) 184 (11.5%) 145.3%

환급 63 (7.6%) 144 (9.0%) 128.6%

총합계 829 1,60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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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1년 구독을 실

수로 구매한 후, 해당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구독을 취소한 뒤 환불을 요청하였

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환불 정책을 요

청했으나 "해당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라며 정책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간 정기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구독을 해지하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거래 후 2개월 이내에

만 바로 구독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가입 시 약정 규정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관련 계

약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제 아이디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동영상 편집 서비스 구독

을 취소하려 했지만, 6개월 단위로만 해

지가 가능하며 영구 취소는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

았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

지 못했습니다.

가입 시 자동 연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

했으며, 이후 결제에서도 관련 안내가 없

었습니다. 서비스 사용 후 몇 번 필요하지 않아 이

용 기록이 없었으나 업체는 계약 시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내부 약관에 명시되어 있

다고 주장하지만 억울합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는 상품에 대해 3년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총 

36개월 중 현재 구독 기간인 1개월만 환불이 가

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상담 요청도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4   결론

2024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 자동 결제 문제, 환불 및 위약금과 

같은 계약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48.1%), 계약 

불이행(18.6%), 청약 철회(13.4%)가 주요 상담 사

유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약관

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워 

해지 요청이 불가능했던 사례, 자동 연장에 대한 

고지 없이 결제가 계속 이루어진 사례, 환불 절차

가 복잡하거나 해외 기반 서비스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한 소비자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정기 결제가 전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으나, 

고객센터 연결이 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한 사

례를 호소하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구독 해지와 

관련한 약정 규정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불

리한 계약 조건에 묶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40대가 

주요 이용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전체 상담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 비율에서

는 여성(52.1%)이 남성(47.8%)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상담을 접수하였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주요 이용층으로 자리 잡

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상담의 65.9%가 상담·정보 제공으

로 처리된 점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계약 

조건, 해지 절차, 환불 정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

자들이 구독 서비스 이용 중 겪는 불편과 혼란은 

소비자상담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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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전달 부족과 절차의 

복잡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구독 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조건

의 명확화, 해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서비스 품

질 관리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는 점을 시사한다.

5   제언

구독 서비스 계약 표준화

구독 서비스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여 모든 구독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 연장, 해

지, 환불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묶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환불 및 해지 절차 법적 간소화

환불 및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간소화하고, 소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전화, 이메일, 실시

간 채팅 등)을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

확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소비

자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국제적인 소비자 보호 협약 체결

해외 기반 구독 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

적인 소비자 보호 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넘어

서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해외 구독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

하고, 환불,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구독 서비스 품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이 저하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품질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약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구독 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

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 해지 절차, 환불 정책 등

을 미리 인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

는 협력하여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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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건강 문제로 인한 
태교여행 예약 취소 후 환불 거부 건

상담내용
소비자(여/30대/대구)는 태교여행을 준비하며 여행상품을 
예약하였음. 여행 출발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모든 예약 절차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여행사 측은 일반적인 환불규정에 따라 일정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음.

문제사항
출발 직전 정기검진 과정에서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어 
소비자는 긴급히 입원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사산을 겪게 됨. 
이에 따라 여행사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여권, 영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함.
소비자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여행사는 청첩장을 대체 서류로 제출하라고 안내함. 소비자는 
안내받은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행사는 진단서 보완, 병원 영수증 추가 제출 등 반복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명확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시킴.

요구사항
여행사 측의 환불 거부 및 반복적인 서류 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환불이 이뤄져야 함. 소비자는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담실에 중재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함.

처리
•	관련 법령 및 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 여행 출발 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가능.

•	상담원의 조치 및 설명 내용
	� 위 조항을 근거로, 여행 출발 전 사유가 발생했으며 입원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환불 처리가 가능함을 강력히 설명함. 
또한 소비자가 이미 요청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명확한 안내 없이 계속된 추가 요구는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서류 검토 및 환불 결정을 요구함.

결과 및 상담종결 여부
여행사는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권 및 수하물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결정함. 소비자는 “상담실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 했다면 끝까지 환불받지 못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상담은 원만히 종결됨.

Tip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여행 출발 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입원한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시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또한,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청첩장, 동거 사실 확인서 등 대체 자료로 
충분히 증빙 가능. 사업자의 서류 요구가 과도하거나 반복될 경우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상담사_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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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구입하면서 당첨된 
경품 광고와 다른 상품제공 불만

상담내용 
소비자(김OO, 서울 남)는 지난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G사이트에서 모니터를 구입하면 경품행사에 당첨이 되었다 
행사시 당첨된 사은품은 E스포츠팀 사인디 되어 있는 유니폼 
지급을 해주는 것이 었다 하지만 배송받은 사은품은 스포츠팀의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업체에 이의제기하고 광고대로 이행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해당경품 소진으로 제공이 
안된다고 함 약속한 경품을 꼭 제공을 받고 싶다.

가방 배송 전, 사이트 폐쇄 및 
업체 폐업으로 인한 환급요청

상담내용
소비자(여, 서울)는 2024년 9월 9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2,716,000원 카드 할부 결제로 구매하였으나 업체는 
배송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 불이행하였다.
장기간 배송받지 못하였고 업체에 문의하면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준비 중으로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10월 30일 
사이트 폐쇄 및 폐업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왔고, 문자 발송된 
발신 번호로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 안 되고, 
모든 소통의 수단이 두절 되어 전액 환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다.

답변 
광고된 것과 다른 경품이 제공이 되었다면 광고된 제품으로 
경품제공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후 업체에 제공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해당제품의 소진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소비자에게 광고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소정의 적립금 
지급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소비자 이를 수용 해 주셔서 
협의종결을 하였다 

Tip   
경품 지급 광고는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에 따라 ‘현상광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경품응모자와의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행사 주최자는 당첨자에게 당연히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경품으로 
대체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급 동가의 유사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사_박미라

처리결과
해당 업체가 사이트 운영 중단 및 폐업 후 연락이 두절 된 
상태에서는 합의 권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중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드렸다. 
단, 소비자가 카드 할부거래로 결제하여 카드사에 협조 요청 
민원을 접수해드리기로 하였다.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한 2,716,000원에 대한 할부항변권 신청으로 
환급을 요청하였다. 카드사에서 해당 건으로 내부 심사 후 
소비자가 결제한 2,716,000원 카드 전체 취소처리 해주어 
상담을 종결하였다,

상담사_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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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사용후 반납시 
잔여 초과 유류비 반환 요구의 건 

상담내용
신청인(남, 경기도)은 2025년 2월 6일~11일까지 K5 차량 대여 
사용하였다. 자동차 사고 발생하여 보험수리 기간동안 대차 
서비스 이용한 것이었다. 신청인이 차량 인도받을때 주유계기판 
1칸 반이었으며 신청인이 사용기간동안 주유 반납시 6칸으로 
확인되었다. 초과분에 대한 정산에 따른 환급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용기등의 통을 가져오면 연료통에 있는 연료을 
뽑아준다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동차 대여사용후 반납시 잔여 초과분에 대한 유류비 반환에 
대한 피해해결에 대해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업체 담당자와 
중재진행한바 관련 표준 약관에 의해 대여시 25km->반납시 
232km로 연료 초과분 207km 연비 평균 16.5km로 환산하여 
12.5L*1750원=21,500원 환급처리 해주기로 원만하게 분쟁에 
대해 해결하였다.

Tip   자동차 대여 계약시 주의사항 
•	� 자동차 대여 계약, 해지관련하여 렌트 사업자들이 정한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	�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대인, 대물처리에 대해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	� 대여받은 차량에 대한 유류 잔여량 사진, 개별적으로 주유한 영수증 
확보할 것 

상담사_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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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 후 
탈색 및 변색으로 배상기준 문의

상담내용
소비자(남/인천)는 180,000원에 운동화를 구입하였다. 구입 
한달만에 세탁업자에게 운동화 세탁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세탁 완료 후 운동화 외피에서 탈색과 변색 현상이 나타나 
세탁업소에 항의 하였다. 세탁업소는 세탁비와 운동화 구입가의 
10%를 배상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이런 경우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세탁업소의 세탁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는 제품의 
내용연수와 소재 및 종류에 따라 1~4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고 있다.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이며 구입 한달 이라고 
하면 배상비율표에 따라 구입가의 80%(168,000원)를 배상 
받을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상담사_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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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서비스 계약사항과 
상이하여 계약 해지 건

상담내용
소비자는(여, 전남) 2024년 12월 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 
우연히 무료로 로또번호를 분석해 주는 사이트가 알게되었다. 
당첨 룰렛을 돌려 2주간 무료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용에 당첨이 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남겼다. 이 후 
사업자가 연락이 와서 당첨된 2주간은 무료이용이고 3주부터 
요금이 적용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3등은 자주 나오니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에 1년간 이용금액 199,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일주일에 1번씩 로또 번호 부여를 받았으나 2개월 동안 5등에 
1번만 당첨이 되고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되지도 
않았다. 사기인 거 같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 경우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되지도 않으며, 환불이 된다고 해도 위약금을 공제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다.  

성형수술 3일전 이전 취소시 
선금 환급 거부
    

                                  
상담내용
소비자(남, 경기도 수원)는 2024년 11월 20일 
A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비 
130만원 중 선금으로 10만원 결제함. 11월 29일을 수술 
예정일로 계약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11월 25일 
계약해제 및 선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이벤트가로 계약된 경우 해제시 선금은 환급불가로 약정한 
동의서에 소비자가 서명했다며 환급을 거부함.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받아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후 소비자가 정보 이용일 수 5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약 
30,000원과 위약금 10% 19,9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 
149,000원을 소비자님 계좌로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을 
해주기로 하여 원만하게 협의 종결하였다. 

Ti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인터넷콘텐츠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하는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상담사_정진숙

처리결과
사업자가 할인가격, 이벤트 가격 적용을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함과 
동시에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시엔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선금 10만원의 90%인 9만원을 환급 요청하여 원활하게 
환급처리 되었음. 

상담사_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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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관 계약 후 해지환급금 문의

상담내용
40대 소비자 김○○(남, 전북)는  2025년 1월 초, 가족사망으로 
인해 지역의 추모관 납골당을 계약하였다.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납골당에 대해 살펴볼 겨를도 없이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후 급히 계약을 하였다. 이후 친지들과 협의하여 집 근처 
추모관으로 변경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추모관 
납골당 계약취소는 선산에 모시는 경우만 환불 가능하고 그 외 
사유로는 취소 불가하다는 업체 측 입장을 안내받았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봉안시설) 관련 기준은 ‘봉안후’ 
분쟁유형 기준만 존재하는 상황임을 안내드렸다. 추모관 

스키강습비 환불요구 건 

상담내용
소비자(여, 경기)는 2024년 12월 온라인플랫폼에서 예약금 
10만원 포함 총 25만원을 납입하고 1월 6일 어린이스키학교 
강습 예약을 했다. 
1월 3일 아이가 독감확진되고 5일 동안 격리 권고를 받아, 1월 
6일 강습참여가 불가능하여 스키학교측에 환불을 요구했고 
스키학교는 환불규정에 대해 이미 온라인플랫폼에 고지를 했고 
3일 전 환불기준은 70%라며 175,000원을 환불해주었다. 
소비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고 또 강습 이전에 환불요구를 
했는데 100%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처리결과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습 이전의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는 전액 환급임을 
소비자께 안내드리고, 사업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납골당의 경우 일반적인 분양계약과 같이 계약금이 있는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 업체의 개별약정이 우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해당 봉안시설측에 중재를 통해 해당 소비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와중에 조건을 확인치 못하고 
계약한 건임을 설명하고 계약금(50만원)중 일부 환불을 
요청하였다. 봉안시설측은 계약금중 20만원을 환급하기로 하여 
사건종결하였다. 

Tip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함(예 :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상담사_강효영

전화연결이 안되다가 며칠만에 연결이 되어 민원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본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100% 환불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상담 
완료했다. 
이 건은 다행히 환급처리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체 
환불규정을 두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그 고지내용을 
확인 후 계약을 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다.  

Tip   학원운영업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독서실 제외한 학원 등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상담사_백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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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공업사 통해 
수리 진행했으나 
미흡으로 재수리

상담내용
소비자(여/강원 춘천)는 2024년 12월 5일 주차된 본인 
자동차와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 
공업사에 입고시켰다. 외부 파손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내부 센서가 파손되었다고 해 수리를 받고 12월 11일 차량을 
받았다. 출고한 자동차 운행 중 범퍼와 차체가 벌어져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공업사에 이의제기하고 재입고하니 
업체에서 내부 센서가 파손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전 수리받은 부분이라 하니 공업사에서 흠집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상담을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강원춘천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자동차 흠집이 있는 부분 
사진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충격으로 인한 흠집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로 내부 센서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해당 공업사에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가 
자동차를 입고해 수리한 당시 작업 CCTV를 요청했다. 
해당업체에서는 이전 수리가 미흡하게 진행됨을 인정하고 다시 
수리해 센서와 차체 외부 등 자동차에 문제없이 처리되었다. 

Tip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아래의 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함.
	 *	�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짐.

Tip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1.	�	�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상담사_함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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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과로 준비하는 알뜰한 명절 상차림 
– 전국 캠페인 성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준비 실속 있게! 

중소과로’ 캠페인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지만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국산 중소과(中小果)와 

대체 과일의 활용법을 제안하며 실속 있는 명절 준비 방안을 홍보

했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중소과 활용법을 안내하

고, SNS 숏폼 영상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입체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4~5월, 대체채소 소비 촉진 캠페인 예고
이어서 본 단체는 오는 4~5월, 기후 변화로 인한 채소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대체채소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봄동, 열

무 등 제철 대체채소의 활용법과 경제성을 홍보하고, 정부의 채소 

수급 안정 정책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비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과 전국 8개 지역

에서 대체채소 활용법을 알리는 오프라인 캠페인 전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용적이고 알뜰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소비자는 알뜰하게, 농업은 안정되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물가 불안 속 소비자와 농업계 모두에

게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호흡하며 스마트한 소비문화 정착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

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생용품 소비자교육*
위생용품 올바르게 사용해요!

한국소비자교육원은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3시 프란치스

코교육회관에서 소비자 40여명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생용품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2024년 식약처 소비자단

체 위탁·홍보 사업으로 기존의 위생용품 19종에새로 추가된 2종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을 더하여 달라진 위생용품 총 21종

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해요!’를 주제

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8대권리,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의 종

류, 위생용품 올바로 사용하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상생활에

서 소비자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알

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가정,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위생용품 문구가 표시된 물티슈 등 제품과 함께 살펴보는 시

소비자운동 현장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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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나누었다. 본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한 위생용품 사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생활 지침을 알게되는 소중한 시

간으로 마무리하였다. 	 한국소비자교육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시‧도지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안정 및 국산 농수산물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산광역시지부 회원 55명은 1월 13일~14일 남항시장, 봉래시

장, 부평시장, 기장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에서, 대구광역시지부 

회원 13명은 1월 23일 대구 관문시장에서, 울산광역시지부 회

원 10명은 1월 20일 남목시장과 신정시장에서, 경기도지부 수원

시지회 회원 10명은 1월 21일 화서시장에서, 충남도지부 15개 

시‧군 지회 회원 350명이 1월 21일~24일 4일간 해당 지역 전

통시장에서 농수산물 판매업소 상인 및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명한 가격표시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원산지표시 준수 홍보 전

단지를 배포하며 물가안정 및 올바른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 지역녹색소비자연대 GCN연찬회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월31일~2월1일 강원도 봉평 아트인아

일랜드에서 2024년도 전국의 지역녹색소비자연대가 모여 2024

년도 운동계획과 운동의 정신을 공유하는 GCN연찬회를 추진하

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각 지역의 실무 책임자들과 각 위원회의 위원

장들이 2024년도 사업 계획과 포부를 발표하였고, 녹색소비자연

대 전인수 이사장이 ‘소비자로서 주인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

제를 진행하며, 주인정신을 갖는 소비자를 양성해 내야 하는 시대

적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1·8운동(1인 1일 쓰레기 배출량 800g), walking15 bike 

30, 전기에너지 5% 줄이기, 일주일 하루 채식하기, CRA 행복한 

동행 등 2024년 추진할 녹색소비자연대의 운동 키워드를 선정하

였다.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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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사랑복지회에서 
어르신 대상 식품위생교육 진행

미래소비자행동 대구지부에서는 지난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가량 온사랑복지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

품위생교육(강사_미래소비자행동 남가형 사무국장)을 진행하였

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

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의 이해, 식중독의 이해, 계절별 

음식보관, 안전한 식품 소비하기 총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

니다. 어르신들은 세월을 통해 익히 알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

구하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안전한 식품관리를 해야겠

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좋은 시간이였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럼 개최” 

(사)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재)소비자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2024년 12월 11일(수)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기후위기 극복

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소비자포럼에는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임원, 지역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명문 부회장

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자원 순환 실천 문화확산)의 내용으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

상엽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주제발표 토론으로 백인화 

부회장이 좌장으로, 이정훈주무관(서울시자원순환과), 고민정사

무총장(녹색소비자연대), 최희진대표(써큘러랩스), 강경아관장(중

구여성플라자) 등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에코” 회원상 제정,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

업 추진,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텀블러 등) 사용 생활화를 위

한 캠페인,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의 손수건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 

사회로의 확산 등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

회용품 사용저감에 대한 공감대 및 실천 문화확산의 중요성에 대

해 공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어서 제50회 전국여성독후감대회 시상식과 한가족 송년회가 

있었다. 2024년 시행한 제50회 전국여성독후감대회는 전국 각 

소비자운동 현장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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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연합회 주관으로 531편 중 예선심사를 거쳐 올라온 작품 중 

본선 심사 결과 총 24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문화체

육부장관상에는 염부용씨의 “돈키호테”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정지영씨의 “친애하는 슐츠씨“가, KMA바롬상에는 정시경씨의 ”

어느 기레기의 죽음“이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KMA버금상 3명, 

KMA목화상 18 등 등 24명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총 

상금 1,100만원)	 대한어머니회중앙회 

고물가시대, 슬기로운 외식생활을 위한 
소비자 캠페인 진행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슬기로운 외식생

활”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 지회(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찾아보기, 외식물가(매장가,포장가,배달

가) 알아보기, 맛있는 레시피로 요리해보기 등의 내용을 담은 홍

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하였다. 광주지회는 지난 

12월 23일(월) 광주 광천터미널 광장, 전북 순창지부는 지난 12

월 19일(목) 전남 순창읍 상가 인근에서, 충남지회는 12월 23일

(월) 온양온천시장 내에서, 서울 본회는 12월 23일(월) 남대문 시

장 일대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물가시대 합리적인 외식소비를 위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합리적인 소비자 운동 확산에 기여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 부설 소비자평생교육원은 2월 27

일(목) 오후 5시 천안역 지하도상가 대회의실에서 3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소비자평생교육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에

서 2023년 12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자를 양성

하고 소비자 운동을 확산하고자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해 올해 3

기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강식에는 소비자정보대학 신미자 원장과 김남일 운영위원

장, 소비자정보대학 1,2기 회장과 원우회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

석해 개강식을 축하하였다. 소비자 정보대학은 변화하는 시대 속

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한 소비자로서의 전환과 

발전의 시기에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총 12주 동

안 지속가능한 소비자운동,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정권리, 탄소중

립과 ESG경영, 약물사용과 영양소선택의 중요성, 평생교육과 자

기개발, 찾아가는 기업탐방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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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소비자포럼 발대식 개최

한국소비자연맹은 2025년 2월 7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소비자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급

속한 발전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AI의 공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년 11월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

리장전’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했던 8개의 소비자권리는 표용

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

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였고 이날 발대식

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영문버전이 소개되었

다. 발대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과 방송통신위원

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경진 교수가 ‘AI와 소비자혁명’을 주제로 AI 산업 발전 방

향과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에 대해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한

국소비자연맹 강정화회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 국회, 업계, 연구

계, 시민사회계 등 27명 포럼 위원 전원이 AI 소비자포럼의 주요 

방향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AI소비자포럼을 통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

력해 AI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AI기술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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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농업 장비 제조사 Deere & Company가 
농민의 수리권을 제한하여 소송 제기 2025. 1. 6.

•	�FTC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과 합동으로 농업 장비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
하기 위해 ‘Deere & Company (Dee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FTC는 Deere가 자신들의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과도 한 수리 비용을 부과하여 농민들
을 공인 서비스센터에 의존하도 록 유도하였으며, 이로부터 부품 판매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을 통해 FTC는 Deere에 농민들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수리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촉구함. 	 출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미국식품의약국(FDA)

식품포장 앞면의 영양정보 요약 의무화 제안 2025. 1. 14.

•	�FDA는 식품 포장 앞면에 영양 정보 라벨(Nutrition Info box)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함. 동 규
칙은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 당의 함량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포화지방, 나트륨, 당의 과다섭취는 심장병, 암,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짐. 동 영양 정
보 라벨은 미국의 2030년까지의 음식과 식단 관련 질병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임. 

•	�동 규칙이 통과될 경우, 연간 식품 판매 수입이 1천만 달러 이 상인 식품 제조사는 규칙 발효일로
부터 3년 후, 1천만 달러 미만인 제조사는 4년 후부터 의무적으로 식품 포장 앞면에 영양 정보를 
기재해야 함. 	 출처: 미국식품의약국 

식품 라벨에서 ‘건강한 (healthy)’ 표시의 정의 규정 및 업데이트 2025. 1. 16.

•	�FDA는 사업자가 식품 라벨 등에 ‘건강한 (healthy)’이라는 표 현을 사용할 때, 이를 정의하는 영양 
성분 기준을 최신 영양학 및 연방 식이 지침에 맞게 규정함. 

•	�‘건강한’ 표시를 사용하려면 미국식이지침에서 권장하는 식품* 을 일정량 포함하고, 포화지방, 나트
륨 및 첨가당에 대한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과일, 채소, 곡물, 무지방 및 저지방 유제품, 단백질 식품 등 
•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장에 ‘건강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최종

안은 ’24. 12. 19.에 발표되었으며, ’25. 4. 28.부터 발효될 예정임. 	 출처: 미국식품의약국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칙 개정안 최종 확정 2025. 1. 16.

•	�FFTC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개정을 확정함. 동 개정안을 통해 아동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 고,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	�또한, COPPA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아동의 개인정보와 맞춤형 광고 제공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게 됨. 

•	�동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FTC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임.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출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해외 소비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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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쟁시장청(CMA)

구글과 협력 통해 허위 리뷰 방지 절차 강화 2025. 1. 24.  

•	�구글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별점 평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영국 내 기업이나    개인 제재를 위
해 협력을 약속함. 

•	허위 리뷰 제재를 위한 구글의 방침은 다음과 같음:

•	허위 리뷰 탐지 및 제거 과정 개선 

•	반복적으로 허위 리뷰를 게재하는 개인 차단 

•	허위 리뷰 작성을 통해 별점 평가를 조작한 시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 프로필에 해당 내용 표시 

•	관련 내용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출처: 영국경쟁시장청 

유럽 집행위원회(EC)

병원 등 의료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착수 2025. 1. 15.  

•	�유럽 집행위는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의료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에 착수함. 
•	�동 실행계획은 EU사이버보안기구(ENISA)가 범유럽 사이버 보안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병원과 의

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맞춤 지침, 도구, 서비스,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함. 
•	�그 외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역량 강화, 위협 탐지 및 확인, 사이버 공격 영향 최

소화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악성 사이버활동 제재를 통한 유럽 의료시스템 보호 등이 있음. 
•	�동 실행계획 착수에 따라 2025~2026년 사이에 구체적 활동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이행 결과를 도출하여 개선 권고에 반영할 예정임.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소비자기구(BEUC)

EU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안전성 우려 제기  2025. 2. 3.    

•	�BEUC 회원단체 조사 결과, 테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성 우려가 제기됨. 
•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으로는 부품이 쉽게 분리되어 질식 위험을 초래하는 어린이 장난감, 성분이 

누락 혹은 오기재된 화장품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 많았으며, 일부 표본의 경우 검사 대상 
제품 전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함. 

•	�BEUC는 EC에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EU소비자법을 준수하도록 조처
할 것과 온라인 시장 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계획 제시, EU 세관 개혁 
마무리,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 등을 요구함. 	 출처: 유럽소비자기구 

유럽 에코디자인포럼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제를 위한 친환경 설계(ESPR)를 위한 첫 번째 회의 개최 
2025. 2. 19.  

•	�유럽연합 에코디자인포럼*이 발족 후 첫 포럼 회의를 개최하 여 ESPR 집행의 투명성과 참여 활
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에너지 표시를 위한 친환경 설계 전문가 집단 

해외 소비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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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R은 ‘2020 순환경제 행동 계획’ 달성을 위해 제정된 규정 중 하나로, 시장과 제품의 지속 가
능성 향상, 에너지 절약, 순환 경제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25년 4월까지 초기 작업 계획을, 7월까지 재고 파기 방지 법안을 채택하여 제
품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소비자 정보를 개선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 경 설계 
요구 사항을 개발할 예정임.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독일 정부

전자상거래 액션 플랜 채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추진  2025. 2. 12.  

•	�독일 세관 및 시장감독 당국 점검 결과, 제3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된 제품 다수가 EU 기준
을 준수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① 시장 감독 및 세관 강화, ② 온라인 플랫폼 의무에 대한 집행 일관성 유
지, ③ 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전자상거래 액션 플랜을 채택함. 

•	�제3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시장에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임. 특히, 
디지털서비스법 집행,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홍콩소비자위원회(HKCC)

음료 매장에서의 개인용 컵 사용 편의성 조사 2025. 2. 17.

•	�HKCC가 음료 매장에서 개인용 컵 사용 편의성을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 시행의 비일관성 등 애
로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컵 용량에 대한 지침 미흡 등 불명확한 정보 제공, 음료 제조 과
정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후 개인 컵으로 옮겨 담는 등 쓰레기 절감 효과 반감, 개인 컵 사용 시 
제공되는 할인 정보의 불명확성 등이 있음. 

•	�HKCC는 개인 컵을 사용할 때 매장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컵 위생에 유의하며, 할인 적용 여부 등
을 확인할 것을 권장함. 	 출처: 홍콩소비자위원회 

일본소비자청(CAA)

식용색소 적색 3호의 위해성 확인되지 않아 사용 유지 2025. 2. 1.  

•	�CAA는 식용색소 적색 3호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일본에서 적색 3호는 사탕, 절임 식품, 어묵 등에 사용되며, 해외에서는 육류 제품, 껌, 의약품 등

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	�CAA에 따르면, 일본 성인의 적색 3호 섭취량은 WHO가 정한 일일 섭취 허용량의 1/2,000 수준

으로 매우 낮지만, FDA 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 색소의 안전성 확인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음. 
출처: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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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되는 소비자 법률정보

사실관계

최근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에 놓여 있는 한 중국산 온라인 게임이 유료 게

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2025년 

1월 31일 모 국회의원실에서 지적이 있었다.1)

문제가 된 상황은 매우 간단하다.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결제한 게임

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소위 ‘신용점수’라는 것을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차단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결국 환불받은 금

액만큼을 다시 결제하여 내려갔던 ‘신용점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필자도 위 기사를 접한 후 해당 외국 온라인 게임사의 횡포에 소비자법 연구자중 한명

으로서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가졌고 결국 직접 게임을 이용해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이템 환불 이유로 게임이용 제한?
계약법상 무효
온라인게임사 약관, 소비자권리 침해땐 효력없어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관련 기사로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69800017<2025년 4월 2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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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상에서 특정 아이템을 구매 후 청약철회를 한 경험에 따

르면 올 초에 지적된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사례는 법률적인 상세한 검토 없이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기반으로 직

관적 판단을 내려도 무리가 없는 사안이다. 상식에 근거한 판단에 의하더라도 법 질

서가 허용해서는 안 될 모종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소비자법 

중 하나인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를 중심으로 위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자체의 방해가 있었나?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게임의 아

이템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라 적법한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가 행사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사례를 들여다 보면 위 사안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권 자체를 행사함에 있어 사업자가 어떤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불명확한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서 게임 아이템 자체는 환

불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된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 그 자체는 보장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방해가 곧바로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 게임사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   

본래 사적자치 원칙상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계약내용 형성

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온라인 게임 내 재화

를 앱 마켓을 통해 청약철회하면 구매 대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되 다만, 환급받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라 적법한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가 행사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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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액만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이를 이유로 게임 이용이 정지되는 내용의 계약 

내용을 형성할 자유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철회권 행사 자체는 마지막까지 보장해 

주면서 과거의 철회권 행사를 근거로 장래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및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 영역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자치의 근본적 표현으로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전자상

거래법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소비자 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소비자의 장래 이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은 현재의 철회권 행사를 주저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탈법행위로서 게임 이용 제한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소비자 거래 관련 

특별법들은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반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부정하거

나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으

로 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소비자 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의 이용행위 제한 또는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철회권 행사를 포기할 

수준의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다. 

1회의 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향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가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권의 회피라는 법적 결과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힘이되는 소비자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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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탈법행위)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다수의 철회권 행사 또는 소비자 철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회의 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향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우리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우회적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탈법행위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컨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

국들에서는 소비자의 철회권 관련 민법 조항들의 강행규정성뿐만 아니라, 이를 우회

하는 탈법행위도 금지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회권에 관한 우리 전

자상거래법 규정이 우회적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탈법행위의 금지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소비자 철회권에 대한 법규정의 반강행규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가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권의 회피라

는 법적 결과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법행위 금지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되므로, 주관적 관점에서 특별한 탈법의 의도가 필요하지 않

고, 따라서 해당 중국 게임사의 특별한 철회권 방해 의도가 없더라도 이용 제한 조치

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청약철회(환불)을 이유로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은 

강행규정의 탈법행위로서 계약법상 무효이다.  

•	� 만약에 이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다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서 불공정조항이 되

고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 경우 약관규제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결론적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와의 이용계약을 근거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02)

녹색소비자연대	 3273-4998
대한어머니회중앙회	 070-7721-3973
소비자공익네트워크	 325-3300
소비자교육중앙회	 2273-2485, 6300
소비자시민모임	 739-5441, 5530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454-3243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
한국소비자 교육원	 577-9977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52-4228
한국부인회총본부	 322-1378, 332-1372
		  334-1376
한국YMCA전국연맹	 754-7891
YWCA		  3705-6060~1

부산광역시(051)

녹색소비자연대	 442-137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52-0007
소비자교육중앙회	 469-9898
소비자연맹	 806-6699
한국여성소비자연합	 802-8686
한국부인회	 469-1371, 441-1371
YMCA		  440-3355
YWCA		  441-2221~5

대구광역시(053)

소비자교육중앙회	 424-7262
소비자연맹	 650-7041
YMCA		  255-0218

인천광역시(032)

녹색소비자연대	 421-611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504-1372
소비자연맹	 434-4123~4

광주광역시(062)

소비자 교육중앙회	 232-0642
소비자시민모임	 526-9898
소비자연맹	 385-5060~1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81-1372

대전광역시(04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482-7002
소비자교육중앙회	 535-4480~2
소비자연맹	 863-9982~3
YMCA		  472-3399
YWCA		  254-3035

울산광역시(05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60-0032
소비자교육중앙회	 245-4376
YMCA		  289-8570

경기도(031)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911-6641
	 소비자교육중앙회	 965-5858
	 소비자시민모임	 974-1316
	 한국여성소비자연합	 919-6080
김포	 소비자시민모임	 996-9898
부천	 한국부인회	 070-8820-1372
		  (032)674-9898
성남	 녹색소비자연대	 704-7563
	 소비자시민모임	 755-5331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247-7102
	 소비자교육중앙회	 246-4848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48-0661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485-1199
	 소비자시민모임	 484-3788
	 한국여성소비자연합	 411-9898
	 YMCA	 410-3570
안양	 한국부인회	 383-0356
	 YWCA	 455-2700
오산	 소비자교육중앙회	 375-9898
용인	 YMCA	 265-7676
의정부	 녹색소비자연대	 855-2463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37-1372
	 소비자연맹	 851-6117
이천	 소비자교육중앙회	 637-9898
파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944-4920
하남	 소비자교육중앙회	 793-8808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93-8902
화성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66-0708

강원도(033)

강릉	 한국여성소비자연합	 645-9098
동해	 YWCA	 532-6070
속초	 YWCA	 635-3523
원주	 소비자시민모임	 748-3277
춘천	 소비자연맹	 242-9898

충청북도(043)

제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642-9898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221-7877
	 소비자교육중앙회	 252-674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52-9898
충주	 소비자교육중앙회	 851-5858
	 한국여성소비자연합	 852-9898

충청남도(041)

공주	 소비자교육중앙회	 854-9898
금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53-9898
논산	 소비자교육중앙회	 736-9898
당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52-9898
보령	 소비자교육중앙회	 935-9898
부여	 소비자교육중앙회	 836-9898

서산	 소비자교육중앙회	 664-9898
아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541-9898
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335-3456
천안	 소비자공익네트워크	 553-1372
	 소비자교육중앙회	 556-9898
	 소비자시민모임	 553-8399

전라북도(063)

고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564-3131
군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442-2038
	 소비자교육중앙회	 462-7778
김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548-9898
남원	 YWCA	 626-3626
무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24-9898
부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584-0500
순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652-4848
완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61-9898
익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853-1941
임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643-9898
장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51-9898
전주	 소비자교육중앙회	 272-440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82-9898
정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533-3368
진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432-1222

전라남도(061)

나주	 소비자교육중앙회	 333-9898
목포	 소비자연맹	 274-9961~2
순천	 한국부인회	 745-9898
여수	 한국부인회	 682-9898
	 YMCA	 642-0001

경상북도(054)

경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53)851-5858
경주	 YMCA	 743-1004
구미	 소비자교육중앙회	 453-9898
포항	 녹색소비자연대	 253-2227

경상남도(055)

김해	 YMCA	 328-3303
	 YWCA	 332-6000
마산	 YMCA	 251-4837
양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82-0587
	 YWCA	 367-1144
진주	 YWCA	 755-3463
창원	 소비자교육중앙회	 244-9898
	 YMCA	 266-8680

제주도(064)

제주	 녹색소비자연대	 723-7818
	 소비자교육중앙회	 743-8057
	 한국부인회	 713-1372

전국 어디서나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를 위한 행복 번호

소비자상담센터 

(단체명 게재 순서 : 가나다 순임)

전국 소비자단체 전화번호

| 2025. 0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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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1+0260

똑똑한 소비생활 파트너,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여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동반자-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센터 이용시간 안내
●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대표번호 (국번없이 1372)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요금 : 유료, 발신자 부담
●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 ( www.ccn.go.kr )
● 소비자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2023.01.01~2025.02.21 소비자상담 누적 수)


